
이 규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하 공사 ( “ ”

라 한다 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경기주 , ․

택도시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 정관 등 다른 규정에 따, 

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수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1. “ ”

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2. “ ”

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

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개정 < 15.12.31>

제수당 이라 함은 이 규정 제 장에 규정된 각3. “ ” 4

종 수당을 말한다. 

승급 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4. “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

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의 일할계산 이라 함은 당해월의 보수를 5. “ ”

당해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임금 이라 함은 봉급 자격수당 장기근속6. “ ” , , 

수당 직책수행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 . <

07.12.28, 14.11.12, 15.12.31, 16.9.9>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22 . ①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에 지급한다 개정 . < 16.9.9>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② 

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1

수를 지급할 수 있다.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과 연, , ③ 

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 일 이내에 계산 지22

급한다 개정 . < 12.9.27, 16.9.9>

보수의 계산은 매월 일부터 해 1① 

당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임용일부터 일할계산한다.  ② 

승진 승급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 , , , ③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 징계처분 또는 금고이2 (④ 

상의 형을 받아 면직하는 경우와 그 달 일자로 면직1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

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 

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불구, 

하고 당월의 보수정액을 지급한다. 

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 ① 

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자, , , 

에 대하여는 초과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 < 09.4.1>

무단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② 

지 아니한다. 

징계에 의하여 감봉 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의 감③ 

액은 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일분의 분의 을1 1 2 1 , 

총액이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분의 을 초과1 10 1

하지 못한다 개정 . < 09.4.1, 17.9.28>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처분 ④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 < 09.4.1, 

정 12.9.27, 14.11.12, 22.6.3, 23.3.3. 24.1.3.>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

하는 경우에는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15

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 17.9.28>

임직원이 두가지 이상의 직을 겸 ․

무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상위직에 해당하는 직책수

당을 지급한다 개정 . < 00.6.28>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1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1. 

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2. 

는 그 기간 중 봉급의 할을 지급한다7 .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을 3.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할5

을 지급한다. 

직위해제된 자에  ① 

대하여는 봉급의 할을 지급하며 직위 해제일로부터 8 , 

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 3

월이 경과한 후 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할을 지급한5

다 다만 수당의 감액지급은 별표 의 구분을 따라 . , “ 6”

계산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

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 

을 받은 직원이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 항의 1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

개정 13.7.18, 23.6.20.>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면직처분이 , , ․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

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

하여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

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개정 . <

23.6.20.>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 , , , 

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

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보수의 지급일전이라

도 월보수 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 ① 

급을 원칙으로 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지급하

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 또는 ② 

당좌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임직원의 봉급액은 별표 및 별표 의 해 1 2․

당 봉급기준표와 같다 개정 . < 05.8.18, 07.12.28,  

08.12.18, 09.10.1, 12.12.21>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① 

에는 초임호봉을 호봉으로 하되 타기관에서 근무한 1 ,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의 경력환산표“ 4”



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개정 . < 20.8.27>

제 항에도 불구하고 급으로 신규 채용하는 직원1 6② 

은 초임호봉을 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1 . , 

의 경우에는 가산하여 획정하되 제 호와 제 호는 중2 3

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 신설 .  < 20.8.27>

군 경력 별표 의 경력환산표에 의해 가산1. : 4

박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자격증 소2. , , , , 

지자 호봉 가산: 5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3. , , , 

자 호봉 가산 : 3

초임호봉 획정시 초임호봉 획정에서 반영되지 아③ 

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

간에 산입한다 개정 . < 20.8.27>

직원이 재직중 별표 의 경 “ 4”① 

력환산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 , , 

는 대기발령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시에 재획정한

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1②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

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초일자로 호봉을 재

획정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

에 이를 산입한다. 

직원이 승진하 ① 

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며 승, 

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은 승진되기 전의 호봉으로 획

정한다 개정 . < 04.7.5, 09.7.1>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 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② 

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본

다. 

삭제 < 05.8.18>③ 

직원이 강임되는 경우에 ① 

는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이 정하“ 10”② 

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에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직급에서의 획. 

정되는 호봉이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2

호봉으로 획정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2③ 

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직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

임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12 9

임일에 강임전이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직

급에서의 호봉 확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강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④ 

잔여기간 제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 3

잔여기간을 말한다 은 강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① 

기간 이하 승급기간 이라 한다 은 년으로 한다( “ ” ) 1 . 

다만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직원의 호봉은 매월 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1 . <② 

05.8.18, 07.3.28>

직원이 당해직급 호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③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삭제 < 12.9.27>

삭제 < 16.9.9>

직원평가급이라 함은 전년도 경 ① 

영평가결과와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으로 구

분한다 개정 . < 98.12.11, 00.12.20, 09.4.1, 

12.9.27, 16.12.27>

인센티브평가급은 임직원에 대하여 경영평가결과② 

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월 이내 연도 중에 지급한3․

다 단 해임 파면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 , , 

하지 아니한다 개정 . < 02.12.4, 12.9.27, 16.12.27, 

17.9.28>

자체평가급은 직원에 대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관③ 

계없이 지급한다 신설 . < 16.12.27>

위 제 항 내지 제 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예1 3④ 

산편성기준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신설 개정 . < 09.4.1, 16.12.27>

삭제 < 12.9.27>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① 

따라 별표 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 7”

지급한다 개정 . < 08.12.18>



제 항의 근무년수는 별표 의 경력과 공사 재직1 “ 4”② 

기간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  

삭제 < 13.1.25>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의 구분에  “ 8”

의하여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 < 07.12.28 

08.12.18, 15.12.31>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 ① 

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직원 휴일에 근무하는 , 

직원 및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

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별표 의 , , “ 8”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서 야간근무는 시부터 익일 시1 22 6② 

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제 항의 규정에서 시간외 근무는 연간 시간을 1 60③  

한도로 한다 신설 . < 20.6.3>

삭제 < 18.12.31>

연차휴가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개“ 8” . <

정 04.7.5>

삭제  < 07.9.28>

부양가족이 있는 임 직원에 대하·① 

여는 인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4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 , 

는 부양가족의 수가 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4

지급한다 개정 . < 00.3.31, 07.12.28, 11,12.30, 

17.12.21, 23.6.20.>

배우자 월 만원1. : 4

자녀2. 

가 첫째자녀 월 만원 . : 3

나 둘째자녀 월 만원 . : 7

다 셋째이후자녀 명당 월 만원 . : 1 11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명당 월 만원: 1 2

제 항의 부양가족 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임1 “ ”② ․

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와 실제 부양자로서 그 

범위와 지급기준 및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급여담당부서는 연 회 반기별로 가족수당 지급 2③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 < 20.12.30>

삭제  < 22.6.3>

 

취업규정 제 조 호 26 2 , 3① 

호 제 조 및 인사규정 제 조 항에 따라 병가 출, 30 33 2 , 

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직원, ·

병가 유산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일 이상 병가 ( , · 30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 의 업무를 대행)

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만원의 업무20

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직. , 

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별표 에 “ 14”

따라 지급한다. 

취업규정 제 조의 에 따른 시간선택제직원의 14 2②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수를 고려

하여 별표 의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 15”

급한다.

본조신설 [ 17.12.21]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인사교류 

운영기준에 따라 교류대상자로 선정되어 타 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8”

의 기준에 의하여 교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1.29]

당해 공사의 효율적인 업① 

무수행을 위해 본사 소재 시 군지역 이외의 지역에·

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별표 지급기준표에 [ 16] 

따른 현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규정 제 조의 제 조 등에 따른 지급대상자 30 2, 37② 

및 업무용차량관리규정 제 조에 따른 차량배정자8「 」 

에 대하여는 현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 23.11.15]

  

만 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1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되 ② 

미리 지급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 00.1.6, 11.12.30>

제 항의 평균보수월액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2③ 

수당 자체평가급 인센티브평가급은 당해년도 지급상, , 

당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2 1 . <



15.12.31, 16.12.27, 22.6.28>

제 항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시2④ 

행령 제 조 제 항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2 1

이 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3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단 근로자. ,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 감봉 정직 직위해제 대,   , , , 

기발령 기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

함한다 개정 . < 11.12.30>

제 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⑤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 < 11.12.30>

⑥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임원은 퇴직금의 1 1/2

를 줄여 지급한다. 개정 < 23.3.3.>

1. 재직 중의 사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

한 경우는 제외한다 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 조58 , 조의3 7, 제 조의 에 따78 2

라 해임된 경우

특정업무담당분야에서 ①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별표 에 따라 예산의 “ 8”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담당부서장은 별표 에 따른 “ 8”②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업무수

행경비심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

21.11.5.>

본조신설   [ 16.12.12]

공사는 직원의 안정적인 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

며 직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2. 

제 호 및 제 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3. 1 2

제 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운1② 

용하며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전까지는 근로자, “

퇴직급여 보장법 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

다.

본조신설 [ 11.12.30]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 

하여 계산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1. 

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한다 정직처분기간 재직기(

간에 포함 단 인사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 , 33 1 2

및 제 호 제 호 제 호의 휴직기간 및 동조 제3 , 7 , 9 2

항의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당 년 이상 세자녀 1 1 (

이상은 모두 인정 의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

되 인사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경우 근속년, 33 1 8

수 인정범위는 연간 일로 한정한다 개정 90 . <

09.4.1, 11.12.30, 12.9.27, 15.9.9, 17.9.28> 

년 미만의 단수 계산에 있어서는 일할 계산한2. 1

다 개정 . < 01.8.8>

삭제 < 09.4.1>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14 .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

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삭제  < 15.3.31>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퇴직당시 기본급의 6

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신설 1998. 12. 11〈 〉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① 

라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정년잔여기간이 년이상 년이내인 직원 퇴직1. 1 5 : 

당시 월기본급의 반액 정년잔여월수×

정년잔여기간 년초과 년이내인자 퇴직당시 2. 5 10 : 

월기본급의 반액 정년잔여월수×[60+( -60)/2〕

정년잔여기간 년초과인자 정년잔여기간 3. 10 : 10

년인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제 항의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1② 

하며 정년잔여월수 계산에 있어 일이상은 월로 15 1

하고 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 15 . <

98.12.11>

 

공사업무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근무하는 상임고문의 보수는 이 규정에서 정하

는 임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의 업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 8”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 < 09.2.2>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 , 

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여비 등은 ,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선임직 26 1 6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별표 에서 정한 금액을 직무12

수당으로 지급한다 신설 개정 . < 00.1.6, 09.4.1>

직제규정 제 조에서  12

정한 비상임고문에 대하여는 별표 에서 정한 금액을 13

보수로 지급한다 신설 . < 01.4.12>

보수계산시 단수의 처리는  “10

원 단위로 하고 원 미만은 절상으로 한다” , “10 ”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97. 12. 1>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 .

제 조의  22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설립일로부터 까‘98. 12. 31

지는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월 봉급액의 를 200%

경영실적수당으로 지급한다. 

<98. 1.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8 1 1 .

<98. 8. 3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 1998 8 31

행한다.

보수규정 제 조 제 항은 년  35 2 1998 8

월 일부터 적용한다1 .

<98. 12. 1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8 12 11 .

<99. 3. 10>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9 3 10 .

<99. 8.26>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9 8 26 .

<00. 1. 6>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0 1 6 .

<00. 3. 3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 2000 3 31

행한다.

제 조 중 별표 별표 제 14 " 2", " 3", 29

조 제 조 제 항 중 별표 는 년 월 일, 31 2 " 9" 2000 1 1

부터 시행한다.

<00. 12. 20>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0 12 20 .

<01. 3. 28>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1 3 28 .

<01. 4. 12>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 2001 4 12

행한다.

제 조 중 별표 별표 별표 14 " 1", " 2", "

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3 " 2001 1 1 .

<01. 8. 8>

제 조의 적용시기는 년 월 일부터로 한다28 2001 1 1 .

<02. 6. 11>

본규정 제 조의 적용시기는 년 월 일부터로 14 2002 1 1

한다.

<03. 1.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3. 6. 7>

본 규정 제 조의 적용시기는 년 월 일부터14 2003 1 1

로 한다.

<04. 7. 5>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 2004 7 1

한다.

본 규정의 제 조의 별표 와  14 “ 2”

별표 은 년 월 일부터 년도 월“ 3” 2004 1 1 2004 6

일까지 적용한다30 .

<05. 8.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다만 별표 및 별표 의 개정규정은 년 월 1 2 2005 1 1

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본 규정의 제 조의 적용시기는  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5 1 1 .

이 규정 시행당

시 서무직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까지 

제 조제 항 및 별표 별표 의 개정규정에 불17 3 3-1, 7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별표 은 . , 3-1

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2005 .

년 월 일 시행 부칙 제 항 2004 7 5 2

은 이를 폐지한다.

<06. 6. 8>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6 1 1 .

<07. 3.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7. 8.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7. 9.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7. 12. 28>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007 1 1 . , 8

의 공인중개사 기술수당 지급은 년 월 일분부2008 1 1

터 지급한다.

<08. 12. 18>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8 1 1 . 31

조의 신설조항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며 제 조 관2 25

련 별표 은 부터 시행한다8 2009.1.1 .【 】

<09. 2. 2>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9 1 1 .

<09.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9.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9. 10. 1>

이 규정은 일부터 시행한다  2009. 10. 1 .

<11. 02. 07>

이 규정은 일부터 시행한다  2011. 1. 1 .

<11.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제 항은 일부터 29 1 2012. 1. 1

시행하고 제 조의 제 항 제 호는 , 31 3 1 3 2012. 7. 26

일 부터 시행한다.

<12. 9.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12. 21>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2012.1.1. .

<13. 1. 25>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2013.1.1. .

<13. 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6. 21>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2013.1.1 .

<13. 7. 18>

이 규정은 부터 시행한다2013.7.18 .

<13. 9. 2>

이 규정 별표 의 적용시기는 년 월 일자8 2013 5 6【 】

부터 적용한다. 



<14. 2. 21>

이 규정 별표 의 개정규정은 년 월 일자8 2014 1 1【 】

부터 적용한다.

<14. 11. 12>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및 별표 은 년 3 6 , 6 4 6 2013【 】

월 일부터 별표 제 조 관련 은 년 1 25 , 1( 14 ) 2014 9【 】

월 일부터 별표 제 조 관련 는 년 16 , 2( 14 ) 2014 1【 】

월 일부터 각 적용한다1 .

<15. 3. 3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5 3 31 . 

<15. 9. 9>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5 9 9 . 

<15. 12. 3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2015 12 31 . , 

제 조의 별표 별표 의 개정규정은 년 월 14 1, 2 2015 1 1

일부터 시행한다. 

<16. 9. 9>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 2016 9 9

한다.

이 개정규정 중 제 조 제 호 제3 6 , 21

조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별표 제 조 , 26 2 1 2 2( 14【

관련 은 년 월 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016 1 1 .】

<16. 12. 12>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6 12 12 .

<16. 12. 27>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6 12 27 .

<17. 9. 28>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7 9 28 .

<17. 12. 2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2018 1 1 . , <

표 는 년 월 일부터 소급 시행한다2> 2017 1 1 .

<17. 12. 2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17 12 21 .

<18. 12. 3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 2018 12 31

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2018 1 1

소급하여 적용한다.

<20. 1. 29>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 2020 1 29

행한다.

별표 의 개정규정은 년 월  “ 2” 2019 1

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1 .

<20. 6. 3>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 2020 6 3

한다.

별표 의 개정규정은 년 월  “ 2” 2020 1

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1 .

<20. 8. 27>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0 8 27 .

<20. 12. 30>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0 12 30 .

<21. 11. 5>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1 11 5 .

<21. 12. 23>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2021 12 23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2020 1 1

소급하여 적용 한다. 

<22. 6. 3>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2 6 3 .

<22. 6. 28>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2 6 28 .

<22. 12. 28>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2 12 28 .



<23. 3. 3.>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3 3 3 .

<23. 6. 20.>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3 6 20 .

<23. 11. 15.>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4 7 1 .

<24.  1.  2.>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 2024 1 2

한다.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2023 1 1

소급하여 적용한다.

<24.  1. 3.>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4 1 3 .



【별지 호 서식 제 의 조 관련 삭제 1 ( 31 2 ) < 12.9.27>】

별표 제 조 관련 개정 1( 14 ) < 99.8.26, 00.12.20, 01.3.28, 02.6.11, 03.6.17, 04.7.5, 05.8.18, 06.6.8, 【 】

07.12.28. 08.12.18, 09.4.1, 11.02.07, 12.12.21, 13.06.21, 14.11.12, 15.12.31>

임원의 봉급표

구분 봉급 비 고

사장 기본연봉의 

감사 기본연봉의 

이사 기본연봉의 

월지급액 단위 원



별표 제 조 관련 개정 2( 14 ) < 00.3.31, 01.3.28, 02.6.11, 03.6.17, 04.7.5, 05.8.18, 06.6.8, 07.12.28 08.12.18 【 】
09.10.1, 11.02.07, 12.12.21, 13.01.25, 13.06.21, 14.11.12, 15.12.31, 16.9.9, 17.12.21, 18.12.31, 20.1.29, 
20.6.3, 21.12.23, 22.12.28. 24.1.2.>

일반직 봉급기준표

직급
호봉

급1 급2 급3 급4 급5 급6

1 4,421,000 4,008,700 3,443,200 2,965,700 2,671,600 2,485,100
2 4,580,000 4,152,800 3,572,500 3,095,400 2,786,600 2,558,500

3 4,740,400 4,300,700 3,708,500 3,227,700 2,905,400 2,676,500
4 4,907,900 4,451,600 3,848,900 3,365,900 3,034,500 2,794,900
5 5,077,200 4,607,500 3,994,600 3,506,900 3,163,900 2,920,200

6 5,245,700 4,761,300 4,141,400 3,653,900 3,300,800 3,047,700
7 5,419,800 4,919,000 4,292,300 3,799,400 3,438,400 3,178,500
8 5,595,100 5,078,800 4,445,700 3,946,400 3,576,000 3,303,000

9 5,770,800 5,238,700 4,599,300 4,092,300 3,706,800 3,422,700

10 5,944,700 5,398,000 4,754,200 4,233,000 3,834,200 3,535,900
11 6,121,700 5,559,100 4,900,800 4,366,800 3,951,700 3,646,300
12 6,285,100 5,707,800 5,035,700 4,493,800 4,067,400 3,750,100
13 6,436,000 5,845,700 5,165,200 4,612,200 4,177,400 3,851,200

14 6,578,700 5,976,100 5,287,100 4,725,900 4,278,800 3,948,700

15 6,713,700 6,098,200 5,401,600 4,833,900 4,378,400 4,041,700

16 6,840,300 6,214,800 5,509,800 4,937,500 4,473,500 4,128,900
17 6,958,300 6,321,900 5,612,100 5,034,200 4,564,300 4,215,400
18 7,069,600 6,423,000 5,709,600 5,127,800 4,650,900 4,297,100

19 7,171,700 6,516,500 5,798,900 5,215,600 4,732,500 4,373,400
20 7,267,700 6,604,600 5,884,400 5,300,800 4,810,800 4,447,100

21 7,359,400 6,688,100 5,965,000 5,379,100 4,885,400 4,520,600

22 7,445,900 6,766,800 6,042,900 5,455,000 4,956,200 4,588,800
23 7,525,600 6,839,500 6,113,700 5,524,500 5,024,900 4,652,500
24 7,602,400 6,909,000 6,182,000 5,594,300 5,090,600 4,718,400
25 7,671,300 6,971,700 6,243,900 5,658,200 5,151,700 4,777,500
26 7,737,800 7,032,500 6,305,300 5,719,500 5,211,400 4,836,500

27 　 7,089,600 6,360,300 5,777,300 5,269,300 4,892,000
28 　 7,142,400 6,414,500 5,831,100 5,321,000 4,945,100

29 　 　 6,465,300 5,882,900 5,359,200 4,996,000
30 　 　 6,514,200 5,934,400 5,420,700 5,044,800
31 　 　 　 5,981,800 5,469,000 5,092,400
32 　 　 　 6,028,100 　 　

월지급액단위원

비고 기본급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 에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 대상인 월 만원의 급  : ( ) 20「 」

식보조비가 포함되어 있음



별표 삭제 2-1 < 05.8.18>【 】

별표 삭제 3 < 05.8.18>【 】

별표 삭제 3-1 < 05.8.18>【 】

별표 개정 4 < 98.1.1, 00.6.28, 03.1.2, 05.8.18, 20.8.>【 】



【별표 개정 5 < 98.12.11, 00.12.20, 03.1.2, 12.9.27, 15.12.31, 16.12.27>】 

직원평가급 결정지급률α

별표 개정 6 < 09.4.1, 14.11.12,【 】  22.6.3>

별표 개정 7 < 05.8.18, 08.12.18>【 】

월지급액 단위 원                                                              ( , : )

구 분
배  분  기  준

비 고
수 우 양 가

인원배분

지 급 율 α α α α 최고 최저



별표 개정 8 < 98.1.1, 99.3.10, 00.1.6, 01.8.8, 04.7.7, 07.12.28, 08.12.18, 09.2.2, 13.01.25, 13.5.31, 【 】

13.8.30, 14.2.21, 16.12.12, 20.1.29, 21.11.5, 22.6.3>

단위 원                                                                                   ( : )



별표 개정 삭제 9 < 98.12.11, 00.3.31, 01.8.8, 11.12.30>【 】 

별표 삭제 10 < 09.7.1>【 】

별표 삭제 11 < 15.3.31>【 】

별표 신설 개정 개정 12 < 00.1.6, 09.4.1, 23.1.3.>【 】

별표 신설 개정 13 < 01.4.12, 07.8.30>【 】

별표 신설 14 < 17.12.21> 【 】

별표 신설 15 < 17.12.21> 【 】

          



별표 현장근무수당 지급 기준표 신설 16 < 23.11.15.> 【 】          


